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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해상에서 많은 선박은 규정되어 있는 교통법규를 제 로 지키지 않고 불법행 를 함으로써 많은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해상과 육상의 교통 충돌사고에 하여 해양안 심 원의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증 인 측면에서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와 육상에서의 자동차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에 하여 비교분석하여 평가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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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ny ships’ collision accidents occur due to unlawful action at sea. And also at shore traffic, many car collision accidents 

occur due to unlawful ac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s actual collision accidents at sea with the regards of liability. and search 

and analyze similar car collision accidents at shore traffic to compare it with the ship collision. In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liabilities 

of the two different types accidents are needed to change more reasonable liability apportionment.

Key words : collision accident, unlawful action, sea traffic, shore traffic, liability apportionment

†교신 자 : 종신회원, anchor2001@hanmail.net

* 종신회원, swkim@kmou.ac.kr

1. 서    론

 해상 물동량의 지속 인 증가에 따른 운송수단인 선박의 해

양사고도 해마다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

명,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기름유출 등으로 인한 해상환경오

염도 유발하고 있다. 부분의 충돌사고가 문 항해기술이 

부족한 선원들이 당직업무에 임함으로써 항법규정을 제 로 

이행하지 못한 사고들이다. 이러한 선박 충돌사고 방을 

하여 국제 으로는 선박의 장비를 첨단화하고, SOLAS, 

STCW  ISM코드 등을 제정하여 선원들의 자질향상을 도

모하고 있고, 한 연근해에서의 해양사고 방지를 하여 

VTS의 활성화를 확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안 심

원의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심원

에서 재결한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와 법원에서 재결한 자

동차 충돌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에 따른 

책임비율을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H호와 D호의 선박 충돌사고 사례 분석

1) 충돌사고 경

 모래운반선인 D호는 12월 27일 18:25경 모래를 재한 후, 

부산 남외항 정박지를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었다. 같은 날 

선장(3 항해사)은 23:20경 2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당직근무를 이행하면서 당직을 교 한 갑 장에게 나가서 잠

을 깨고 오도록 하여 당직을 혼자 수행하고 있었다. 00:01경 

이더에 자선 10시 방향 4마일 거리에서 H호를 인하 으

나, 상 선을 피항선으로 단하여 지속 인 찰을 하지 아

니하고 조취도 취하지 아니하 다. 00:15분경 선장은 부산 북

항 해상교통 제센터 제사의 호출에 의한 “좌 선수 H호 

하고 어떻겠습니까”라는 질문에 “H호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하 고, 선장은 시간을 지체한 후에 좌 변침을 하

다. 이때 제사와 D호의 선장이 VHF통화를 하는 사이 H

호가 우 으로 각도 변침을 하 으나 이를 알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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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분경 이 선박이 좌선회  제사가 호출하여 H호가 갑

자기 선회한다고 알려주자 후진으로 작동하 으나, 00:19분 H

호와 D호는 충돌하 다.  

 한편, 컨테이 선 H호는 12월 28일 21:30경 부산신항을 출항

하 으며, 23:58분 3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은 2등항해

사(러시아 국 )는 조타수와 당직근무를 시작하 다. 00:11분

부터 2분간 기 장과 화통화를 하 고, 같이 당직 이던 

조타수는 00:14분경 D호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 다. 2등항해

사는 00:15분에 수동조타로 진침로 083에서 079로 변경, 마침

내 00:16분경 타를 극우 타, 좌 15도 등 다양하게 사용하

으나 D호와 충돌하 다.

2) 국제해상충돌 방규칙에 따른 항법규칙 

 COLREG 제 17조(유지선의 동작)(c) 에 따르면 ‘횡단 상태에

서 다른 동력선과 충돌을 피하기 하여 이 조문 (a)항 (ii)의 

규정에 따라 동작을 취하는 선박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선

의 좌 측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하여 좌 측으로 변침하여

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다. 

  결론 으로 이 사고의 원인을 평가하여 보면, H호는 피항선

으로써 보다 일 이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했으며, 경계를 제

로 하지 않아서 시간 으로 무 늦게, 그리고 기에 소각

도로 우변침을 시도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래하 다. 그리고 

D호는 유지선으로써 해상에서의 교통규칙에 따라서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여야 하고, 조동작으로 회피동작을 취하려면 

좌회두가 아닌 우회두를 하 어야 했다.

2.2 육상 자동차 충돌사고 사례 분석

 이 자동차 사고는 교차로에서 황색 불을 보고도 정차하지 않

은 채 신호를 반하여 차를 몰았고, 약 4  뒤 반 편에서 

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던 차와 충돌하 다. 이 사고는 

서로 반  선상에서 한 쪽은 신호 반을, 다른 한 쪽은 불법유

턴을 하 기 때문에 일어난 육상 자동차 충돌사고이다.

 모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의 11  과실에 해당하는 사

항으로 다음의 법을 반하 다. 즉,  직진한 차는 「도로교통

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반하거나 통행 지 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반하여 

운 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실책임이 있다. 불법유턴한 차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반하여 앙선을 침범하거

나 “자동차의 운 자는 그 차를 운 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

하거나 유턴 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같은 법 62조를 

반하여 횡단, 유턴 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실 책임

이 있다. 

 법원은 양쪽 모두 교통법규를 어겨 일어난 사고의 경우, 사

고 경 와 충돌 형태 등을 종합 단해 과실비율을 매기고 있

다. 그 결과, 사고 장소가 교차로와 다소 떨어져 있어서 정차

신호 반보다 앙선을 넘은 불법유턴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결하 다. 교통사고 과실책임의 비율을 놓고  법원 측은 신

호를 반한 사람에게 20%, 불법유턴을 한 사람에게 80%

의 과실 책임을 물었다.

3. 결    론

 이 연구를 통해 해양사고에서는 각각 H호-60%/D호-40%, 

육상 자동차 교통사고에서는 신호 반차량-20%/불법유턴차

량-80%로 원인제공 비율을 나 고 있다.  양쪽 사고 모두 교

차상황에서 양측에게 과실이 있었으나, 결의 책임비율에서

는 큰 차이가 있었다.

 D호의 선장은 VTS센터에 자신의 의도를 악할 수 있는 통

신을 하 으며, 좌 변침을 통하여 H호를 항과하려 하 다. 

육상에서의 불법유턴차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D호가 상

으로 높은 과실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원인제공에 한 책임비율 결에서 해양사고방지와 안 운

송을 해 측면에서 고려사항은 이 해양사고에서 VTS센터는 

D호 선장과의 통신을 통해 선박이 좌 변침을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다. 한 충돌

직 의 상황에서 H호의 동작에 한 늦은 행동을 취함에 

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재결서에는 이에 한 언 이 

없었으며, 재 VTS센터의 책임 역에 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 사고를 통해 VTS센터의 책

임분담에 하여 구체 으로 고려해 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사고행 를 한 외국선원에 하여 보다 구체 인 처벌방안

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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